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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5년 회계연도 미집행 사업비 -

지출 원인행위(사고이월)

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및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미

집행액에 대하여 2016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출(사고이월)

원인 행위를 하고자 함.

1  관련규정

   지방재정법 제50조

   강북구재무회계규칙 제27조

2  대상사업

(단위:천원)

사 업 명 주요사업내용 사업비 비고

신검사 미륵불탑 해체보수 ○미륵불 해체 및 주변보수공사 100,000 명시이월

화계사 명부전 해체보수 ○명부전(보호각)해체보수 600,000

사인비구제작 동종주변

(화계천)담장보수

○화계사주변 무너진 담장보수

○전통담장쌓기 및 한식기와 이기
140,000

   미집행 지출(사고이월)원인행위 금액 
(단위:원)

사  업  명
예 산 액
(예산현액)

집행액
원  인
행위액

예산잔액
다음연도
이 월 액

비  고

신검사 미륵불탑 해체보수 100,000,000 50,000,000 50,000,000 50,000,000

화계사 명부전 해체보수 600,000,000 20,710,000 579,290,000 578,000,000 낙찰차액
1,090,000

사인비구제작 동종주변
(화계천)담장보수

140,000,000 12,350,000 127,650,000 127,000,000 낙찰차액
650,000

3  사고이월 금액 및 사유



   지출(사고이월)원인행위 사유 

   ○ 신검사 미륵불탑 해체보수

     - 해당사찰이 산중턱에 위치한 난공사 구간으로 자재운반 등이 어려워 

       공기 연장이 불가피 함  

   ○ 화계사 명부전 해체보수

     - 건축구조상 완전해체를 하지 않고 일부 해체로 설계를 진행하였으나,  

  사찰측의 요구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 완전해체로 설계를 재진행

       하다보니 사업이 부득이 지연됨

   ○ 사인비구제작 동종주변(화계천) 담장보수

     -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로 긴급 배정되어 설계가 진행중으로 2015년도 

       회기 내에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하여 2016년으로 이월(사고이월)하여 

      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
붙  임 : 지출결의서 3부.  


